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 원외처방 시, 약국에서 대면으로 환자

복약지도, 약제 조제‧투약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요양급여 대상

○ (급여대상)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대면

하여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수(점)

코로나19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ZH002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63.91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는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면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1일 1회

산정함

○ 약국 약제비(약1 약국관리료~약5 의약품관리료)와 함께 산정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는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

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임

- 다만, 차등수가는 2022.4.18. 조제분부터 적용 제외함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ZH001)는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는 약국 처방‧조제시 명세서 조제

투약내역의 “02항 01목”(조제료 등)에 기재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산정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을 기재하여 청구

 적용일자

○ 2022.4.4.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8.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Q1.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가능한 요양기관은?

○ 원외처방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

※ 2022.4.18. 청구 시 2022.4.4. 진료 후 조제분부터는 소급 적용 예정

Q2.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본인부담금 산정여부?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전액 보험자부담금(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산정

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Q3.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시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없음

Q4.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2매 이상의 원외처방전으로 발행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산정방법?

○ 코로나19 관련 약제 및 타질환 관련 약제가 동시 처방되어(원외처방전 2매)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는 1일 1회만 산정함

Q5.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타질환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여 환자

본인이 약국에서 약제 수령 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산정방법?

○ 타질환 관련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단독 발행시, 약국 약제비(약1 약국

관리료 ~ 약5 의약품관리료)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

기재 필요



Q6.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하여 확인 후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청구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으로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기재
청구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코 로 나 1 9 대 면 올바른 기재

코 로 나 1 9 대 면 잘못된 기재

코 로 나 1 9 대 면 잘못된 기재

코 로 나 대 면 잘못된 기재

대 면 투 약 관 리 료 잘못된 기재

Q7.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청구된 명세서의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위해

확인사항은?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이 청구된 명세서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대면”

정확하게 기재필요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질의응답 Q6. 참조)

○ 또한,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는 2022.4.18. 조제분부터 가능함

Q8.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 환자임을 확인 후 약제를 환자 본인이 수령 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산정 가능함



Q9.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동시

산정이 가능한지?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ZH002)를 산정(특정내역 MX999에 “코로나19대면” 기재)하고,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특정내역

MX999에 “코로나19확진” 기재)함

Q10.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 산정 가능기간은?

○ 코로나19 확진 당일부터 격리 해제일 이내에 조제한 경우 산정 가능함


